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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연구윤리위원회
□ 소관 : 산학협력단

□ 주무 : 학술진흥팀

■ 목적 :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

■ 시기 : 수시

■ 관련근거 : 연구윤리 및 연구비 등의 감사에 관한 규정

2. 업무흐름도

제보 및 접수

➞
예비조사계획(안) 수립

➞
예비조사결과 보고/통보

➞￮실명제보가 원칙
 (구술･서면･전화･전자우편 등)

￮필요사항

 - 예비조사위원회 구성
 - 예비조사 일정 수립

￮예비조사 결과:총장결재
￮조사결과 문서 통보

본조사계획(안) 수립

➞
본조사실시 및 판정

➞
판정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

➞￮필요사항

 - 본조사위원회 구성
 - 본조사 일정 수립

￮본조사후판정결과에 따라 

결과보고서 총장 제출

￮판정결과 문서 통보

 (제보자, 피조사자, 학술지 등)

￮이의신청 발생시 처리

3. 주요내용

 ■ 예비조사 및 본조사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

제보및

접수
예비조사
착수

예비조사
완료

예비조사
결과통보

본조사

착수
본조사완료
및결과통보

이의신청
접수및처리

D1-Day +30일 이내

D2-Day +30일 이내

D3-Day +10일 이내 +30일 이내

D4-Day +120일 이내
D5-Day +60일 이내

D6-Day

 ■ 조사관련 정보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으로 비밀엄수가 필수

 ■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을 연 1회 실시

1. 업무개요


